
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계계좌설정약관 신∙구조문 대비표 

 

이 약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 

 

현 행 개 정(안) 비고 

제7조(중개의 거부)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

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. 

  1. ․ 2. (생 략) 

  < 신  설 > 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 (생 략)  

< 신  설 > 

 

제7조(중개의 거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  

1. ․ 2. (현행과 동일) 

3.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

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(이하 

“협회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1시간 이상의 

해외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3시간 이상의 

해외파생상품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

일반개인투자자(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

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)로부터 

신규거래(한국거래소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

시행세칙」에 따른 신규거래에 준하는 

해외파생상품 신규거래를 말한다)의 위탁을 

받는 경우 

 

② (현행과 동일) 

③ 회사는 협회규정에 따라 해외파생상품 

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

인정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

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

 

 

개인투자자

의 해외 

파생상품 

투자자보호 

(사전교육 

& 

모의거래) 

강화 

 


